
(붙임1) 제도개선과제 이행실적

회수위임 구상권 추가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채권관리부)

□ 추진 배경 및 문제점

 ○ 공사와 구상권 회수위임업체의 회수위탁계약은 전형적인 갑을

관계 계약으로서 회수위임 구상권 추가배정 과정 등에서 청탁

이나 부패 유발 가능성 상존

□ 내용

 ○ 회수위임업체 실무자 간담회 개최(’15. 6. 12)

   - ‘15년 하반기 중간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업체 실무자 대상 

사전의견 수렴

 ○ 주신보 채권회수 위탁업체 중간평가 실시 통보(’15. 7. 15)

   - 회수실적, 회수실적 증가율, 분할상환약정 건수, 채권회수계획 

수립 및 적정성, 공사업무 협조도를 평가 항목으로 ‘14. 7. 28일

부터 ’15. 6. 30일까지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

 ○ 주신보 채권회수 위탁업체 중간평가 결과 통보(’15. 7. 28)

   - 업체별 평가항목별 점수, 평가순위를 문서로 통보

 ○ 추가 회수위임채권 차등배정 예정(’15. 11월)

   - 중간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회수위임채권(약 1,000억원)에 

대하여 1위 25%, 2위 22%, 3위 20%, 4위 18%, 5위 15% 비중

으로 차등배정 예정



□ 추진실적(제도변경 내용 등)

 ○ (기존 중간평가) 정성지표 비중 40%, 업체에 세부평가결과 미공개

   - 회수위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간 경쟁으로 부당한 청탁 

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

 ○ (현행 중간평가) 정성지표 비중 20%, 업체에 세부평가결과 공개

   -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정성지표 비중 축소, 세부

평가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위탁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부패 

유발요인 사전예방

  < 제도 변경 내용>

변경 전 변경 후

ㅇ ‘13년 중간평가

 - 정량지표 60점, 정성지표 40점

 - 위탁업체에 세부평가결과 미통보

ㅇ ‘15년 중간평가

 - 정량지표 80점, 정성지표 20점

 - 위탁업체에 세부평가결과 통보

□ 파급효과(성과)

 ○ 회수위임채권 배정업무의 공정성․투명성 제고를 통한 회수

위임업체의 부패 유발요인 사전예방

□ 추진 근거

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

회수위임업체 실무자 간담회 개최 ‘15. 6. 12 채권관리부6322-0182

‘15년 주신보 채권회수 위탁업체 중간평가 실시 ‘15. 7. 15 채권관리부6714-0221

‘15년 주신보 채권회수 위탁업체 중간평가 결과 통보 ‘15. 7. 28 채권관리부6714-0231~5


